
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목 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
성
자

이름 *붙임 참조

총괄
담당부서
(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직급 *붙임 참조

국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규석

연락처 *붙임 참조

총괄과장 손필훈 이메일 *붙임 참조

1. 휴게시설 설치 대상
2.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등 강화
4.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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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규제사무별 작성자
1. 휴게시설의 설치 대상 <신설/표준형>

이름 나상명, 유예지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893, 8896

2.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강화/표준형>
이름 신정욱, 김서환

직급 5.급, 7급

연락처 044-202-8853, 8856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등 강화 <강화/표준형>
이름 류상훈, 임세종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938, 8942

4.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 기준 강화 <강화/표준형>
이름 황규석, 최석원

직급 5급, 7급

연락처 044-202-8871, 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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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휴게시설의 설치 대상

2.규제조문 제96조의2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마련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7.규제내용

ㅇ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 범위 규정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

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6개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ㅇ 제재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94,559.88 582,210.67 -487,650.79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 1 .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차등화적용

기타 1 2 . 일 몰설정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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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85,792.61 167,332.38 -9,8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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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법 제128조의2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

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

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

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 ‘21.8.17, 시행 ’22.8.18.>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

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

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

물 경비원(94212)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

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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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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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22.8.18. 시행)

- 법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이에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

할 수 없어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ㅇ ’서울대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ㅇ ‘변기 옆 식사‘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ㅇ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 최소한의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

도록 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정부가 개입하여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ㅇ (주요내용) 해외사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및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대상 사업주 범위 규정

ㅇ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사용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ㅇ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하는 6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

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ㅇ 사업주 부담 최소화 및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계적 시행

  * 상시 근로자 50명(건설업 50억원) 이상: ’22.8.18, 20명(건설업 20억원) 이상: ’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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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대안1

대안명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내용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주

-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사업주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도 가능

규제대안2

대안명 휴게시설 미설치 시 모든 사업장을 제제대상 사업주로 규정

내용
상시 근로자의 수나 공사금액 등과 관계없이 1인 

이상 전 규모 사업장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노동계

ㅇ 상시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적용

ㅇ 장시간 근로 등 취약직종은 제재 
대상에 추가

ㅇ 노사단체(노동계 2회, 경

영계 3회) 의견수렴(22년), 

연구용역과 병행한 이해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해외사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
체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
고 노사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대상을 정함

다만, 재정적 여건 등이 현실적
으로 열악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
자에 대한 휴게권 차별 소지

제재 대상 규모 미만은 휴게시설
에 대한 설치 의무 면제로 인식

규제대안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권을 
확보에 기여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의 휴게시설 설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크게 발생

영세 사업주까지 일률적으로 휴
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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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

ㅇ (상시근로자수) 해외사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를 참고하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시 근로자 20명(건설업은 20억원)

이상을 제재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

ㅇ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큰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 사업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ㅇ (해외사례) 독일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미설치시 과태료를 부과

  - 일본은 남자 50명 이상 또는 여성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ㅇ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판단되는 사업장으로 규정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의무가 있어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한 적정 공사 규모로 판단

ㅇ (실태조사) 20인 이상 사업장의 93.2%가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제재 

대상 수규자의 규제에 대한 순응이 가능하다고 판단

  * 중소제조업 휴게시설 설치·관리 실태조사(중기중앙회 및 경총 주관, ’22.1월)

ㅇ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노동계는 상시근로자 1인(건설업은 1억원) 이상, 경영계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 50억원) 이상 및 300인 이상부터 단계적 적용하자는 의견

으로 첨예하게 대립

  * (노동계)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권 차별 소지, 제재 대상 규모 

미만은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 면제로 인식

  * (경영계) 휴게시설 설치공간 확보 곤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이상 적용 필요, 

 -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20인(건설업은 20억원) 이상으로 제재 대상을 정하고, 

50인 미만 1년 후 적용(‘23.8.18.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

경영계

ㅇ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

공사 50억원 이상) 적용, 단계적 시행

ㅇ 취약 직종 근로자를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관계자의 의견수렴(‘21년) 

- 해외사례, 안전보건관리

체제, 실태조사 결과 등

을 참고하고 노사의 의

견을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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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를 규정하였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 위반 시 제재 대상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시행: ’22.8.18.)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 6개 직종은 언론 등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아 휴게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취약 직

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 ’서울대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변기 옆 식사 아파트 경비

원’(세계일보, ’21.7), 가게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ㅇ (단계적 적용)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22.8.18.) 이후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

  * 상시 근로자 50명(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22.8.18, 상시 근로자 20명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억원)～50명(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사업장: ’23.8.18.

□ (규제대안2)

ㅇ 상시 근로자 1인(건설업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

로 제재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규모별 차별의 소지를 없애 모든 근로

자의 휴게권을 확보에 기여하나,

ㅇ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법령에 대한 수규자의 규제 순응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

ㅇ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등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

효성을 높여 근로자 건강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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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사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및 노사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 부여 및 설치비용 정부지원 등을 고려
하여 1년 후 적용(‘23.8.18. 시행)하고,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는 등

- 규제 수규자의 순응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재대상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목적과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한 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또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휴게시설 설치를 통한 편익이

비용보다 많음

ㅇ 한편,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제재대상 사업주로 특정집단에
집중되지 않으나,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노사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노사단체의 의견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차등화적용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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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상시 근로자 20인(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등화 적용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독일) 1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일본) 상시근로자 50인(여성 30인) 이상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구분 관련 근거 주요 내용

독일 작업장령
ㅇ 10인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기업의 경우 또는 

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이 요구될 경우 기업은 
노동자에게 휴게실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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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81,539.77백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휴게실 및 휴게공간의 결여 또는 불충분할 경
우에 최대 3,000 유로의 과태료 부과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ㅇ 상시 5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들이 누
워 쉴 수 있는 휴게실 또는 휴게소를 남성용
과 여성용으로 구별해서 마련해야 함

규제대안 1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5,792.61 167,332.38 -81,539.77
간접 8,767.27 414,878.29 -406,111.02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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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11년부터 이미 의무를 부과했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18.7월)’을통해지속적으로휴게시설을설치하도록지도해옴

- 또한 실태조사 결과(‘22.1월)에서도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비율은 93.2%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도 높지 않고,

   * 휴게시설 설치율(’22년 중기 및 경총조사): 10～20인 78.8%, 20~50인 91.7%, 50~100인 95.8%, 100인 이상 100%

-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으로 적용,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수규자의 법령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 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맞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하여 병행할 예정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사용항목 
확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확대

o 규제 차등화 방안

- 상시 근로자 20인(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등화 적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총 합계 94,559.88 582,210.67 -487,650.79
기업순비용 -81,539.77 연간균등순비용 -9,8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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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
점검·감독 등 산재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은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점검･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범위의 업무

이므로 별도의 재정적 요인은 고려할 필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설치토록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 위반 시 제재 대상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시행: ’22.8.18.)

ㅇ 해외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21년), 휴게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21～’22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22년)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ㅇ 규모 및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ㅇ 사업장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점검･감독을 통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임

3.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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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
하였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제재 대상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이에 해외사례,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인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을 제재대상의 범위에 포함

- 상시근로자수 10명이상으로서언론등에서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아 휴게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6개

직종근로자를 2명이상사용사업장을제재대상에포함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 또한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도 가능,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고려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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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5,792.61 167,332.38 -81,539.77
간접 8,767.27 414,878.29 -406,111.02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94,559.88 582,210.67 -487,650.79
기업순비용 -81,539.77 연간균등순비용 -9,861.14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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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
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
상으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활동제목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85,792,619,327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건축비용 + 비품비용(58,648,224,960+27,144,394,367)

근거설명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 전제 
<1> 휴게시설 건축비용: 58,648,224,960원
=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휴게시설의 크기 기준 준수가 어렵거
나 불가능한 사업장 비율×1㎡당 건축단가×사업장 규모별 최소면적

사업장
규모

설치대상
사업장수

크기 준수
불가 비율(%)

1㎡당
건축
단가(원)

최소
면적
(㎡)

합계(원)

합계 140,952 58,648,224,960

➀ 20-49인(중앙값 35인) 113,256 4.2 468,000 21 46,749,358,656

➁ 6개 직종(10인-19인) 27,696 10.2 468,000 9 11,898,866,304

* ① 20-49인: 111,256(개소)×4.2%×468,000(원)/㎡×21㎡=46,749,358,656원
② 10-19인(6개 직종): 27,696(개소)×10.2%×468,000(원)×9㎡=11,898,866,304원

【산정 근거】
ㅇ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규모별 사
업장 수(고용노동부, ‘20년)

- (10～19인의 6개 직종 사업장 수) 일부 직종은 업종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어 정확한 사업장의 수치의 산출이 불가하므로 6개
직종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10～19인)의 사업장 수로 환산하여
집계(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 ’22년 고용노동부)
* 6개 직종에서 업종으로 전환 시 사업장수는 과대 집계 경향
(예) 사업서비스업에는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호 및 탐정,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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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업종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업종별 사업장수)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경비원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서비스업

27,696개소돌봄서비스 종사원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택배원 ⇨ 택배업, 퀵서비스업

ㅇ (휴게시설의 크기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의 최소면적(6㎡) 및 천장고(2.1m)의 확보가 어렵거나 불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장 비율(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10～20인 미만 10.2%, 20～50인 미만 4.2%, 50인 이상은 해당없음

ㅇ (1㎡당 건물건축단가) 건물신축단가표 중 조립식사무실(샌드위치
판넬) 평균 신축비용 468,000원 적용(한국부동산원, ’21년)

ㅇ (규모별 휴게시설 최소면적) 사업장 규모별 인원의 중앙값을 기준
으로 10명당 최소면적을 6㎡로 적용하여 비례적으로 산출

<2> 휴게시설 비품비용: 27,144,394,367원
=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휴게시설 미설치 비율×비품단가의 합
×사업장 규모별 최소 비품갯수

사업장 규모 사업장
수

미설치
비율(%)

비품단
가의
합(원)

비품
세트
갯수

합계(원)

합계 170,028 27,144,394,367

➀ 20-49인(중앙값 35인) 113,256 8.3 957,960 2 18,010,123,148

➁ 50-99인(중앙값 75인) 29,076 4.2 957,960 3 3,509,559,265

➂ 6개 직종(10인-19인) 27,696 21.2 957,960 1 5,624,711,954

* ① 20-49인:111,256(개소)×8.3%×957,960(원)×2=18,010,123,148
② 50-299인:29,076(개소)×4.2%×957,960(원)/㎡×3=3,509,559,265
③ 10-19인(6개 직종):27,696(개소)×21.2%×957,960(원)×1=5,624,711,954

【산정 근거】
ㅇ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규모별 사업장 수
(고용노동부, ‘20년)
- (10～19인의 6개 직종 사업장 수) 일부 직종이 업종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어 정확한 사업장의 수치의 산출이 불가하므로 6개
직종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10～19인)의 사업장 수로 집계(사업종
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 ’22년 고용노동부)

* 6개 직종에서 업종으로 전환 시 사업장수는 과대 집계 경향
(예) 사업서비스업에는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호 및 탐정,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등도 포함

ㅇ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규모별 미설치 사업장 비율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 100인 이상은 100% 설치로 조사되어 제외, 고용노동부 조사(’21년)에서도 100인
이상은 100% 설치된 것으로 조사

ㅇ (비품 단가의 합)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평균 가격 적용(’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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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당 비품소요 비용의 합은 957,960원 적용: ①냉난방기 477,000원+ ② 전기기구
13,000원 + ③ 의자 132,500(26,500원*5개) + ④ 물(1년기준) 335,460원

ㅇ (비품 갯수) 사업장 규모별 인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15명당 최소
면적 9㎡당 1개 세트(냉난방기+전기기구+의자+물)의 비품단가의 합
957,960원을 적용하여 비례적으로 산출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
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
업장의 사업주

활동제목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 편익

편익항목
피로감소에 의한 결근율, 외래 및 입원비용 감소효과,직무스
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 감소효과

편익 167,332,381,54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➀피로감소로 인한 결근율 감소 + ➁피로감소로 인한 외래
및 입원비용 감소, + ➂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사
고 감소 + ➃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질병 감소
(2,764,367,557+105,945,712,810+45,485,404,783+13,136,896,390)

근거설명

□ 편익 추산을 위한 기본 전제 

➀ 피로감소로 인한 결근율 감소 효과: 2,764,367,557원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6개 직종 10～19인 포함)×질병 또는 건강
문제 발생 비율×질병 또는 건강문제 발생 비율의 연간 결근일수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휴게시설 미설치 비율×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결근율 감소 효과

= 11,400,717명×4.9%×3.75일×147,280(원)×13.6%×12.2%×0.54
= 2,764,367,557원

2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질병또는건강
문제발생
비율

결근일
수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결근율
감소효과

11,400,717명 4.9% 3.75일 147,280원 13.6% 12.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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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근거】
ㅇ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규모별 사업장 중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11,036,699명과 6개 직종(10～19인)
364,018명을 합산하여 총 11,400,717명(고용노동부, ‘20년)

ㅇ (질병 또는 건강문제 비율, 결근일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4.9%, 이로 인한 결근일수
3.75일(‘17년 근로환경조사, 고용노동부)

ㅇ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 시간당 정액급여는 18,410원로 일 급여는
147,280원(시간당 급여×8시간>(‘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ㅇ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ㅇ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피로감소 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32.2%(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20.0%(B)를 차감한 값 12.2%(A-B)(’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ㅇ (결근율 감소효과) 피로가 낮은 근로자 대비 높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이 1.24～1.84배 증가, 중간 값인 1.54배 적용하되 순수 효과인
0.54배 적용(’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➁ 피로감소로 인한 외래진료 및 입원 비용 감소효과
 ➁-1 외래진료비 감소: 89,459,582,726(원)

= 외래진료비×질환의심자 비율×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휴게
시설 미설치 비율×피로감소 효과(휴게시설 有)×외래진료감소효과

= 38,651,916,448,000(원)×40.72%×60.1%×13.6%×12.2%×0.57
= 89,459,582,726(원)

외래진료비
질환
의심자
비율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외래진료
감소
효과

38,651,916,448,000원 40.72% 60.1% 13.6% 12.2%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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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근거】

ㅇ (외래 진료비) 내원 1일당 외래진료비는 37,569,964명이 이용하여
38,651,916,448,000원(’19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 실적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질환의심자 비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일반질환 의심(R1)
비율(3,187,245/7,826,288=40.72%)로 산정, 질환의심자는 외래진료를 활용
하는 것으로 적용(’20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21년 사업주의 휴게
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ㅇ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 규모별 근로자수 중 20인 이상
및 10～19인(6개 직종)의 근로자수 비율(11,400,717/18,974,513=60.1%)
적용(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ㅇ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피로감소 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32.2%(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
과 20.0%(B)를 차감한 값 12.2%(A-B)(’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
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ㅇ (외래 진료 감소효과) 피로가 낮은 근로자 대비 높은 근로자가 질병
으로 인한 외래이용율이 1.19～1.95배 증가, 중간 값인 1.57배 적용하되 순수
효과인 0.57배 적용(’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➁-2 입원비용 감소효과: 16,486,130,084원

= 입원진료비×유질환자 비율×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율×휴
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피로감소 효과(휴게시설 有)×입원
감소 효과

= 21,395,822,119,000(원)×17.97%×60.1%×13.6%×12.2%×0.43

= 16,486,130,084원

입원
진료비

유질환자
비율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피로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입원 감소
효과

21,395,822,119,000원 17.97% 60.1% 13.6% 12.2% 0.43

【산정 근거】

ㅇ (입원 진료비) ‘19년 내원 1일당 입원진료비는 5,335,990명이 이용
하여 21,395,822,119,000원(’19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
실적<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유질환자 비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유질환자(D) 비율로
산정, 유질환자는 입원진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적용(’20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고용노동부)

ㅇ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 규모별 근로자수 중 20인 이상
및 10～19인(6개 직종)의 근로자수 비율(11,400,717/18,974,513=60.1%)
적용(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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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사고 감소효과: 45,485,404,783원

=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업무상사고 비율×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율×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직무
스트레스 감소효과(휴게시설 有)×업무상 부상빈도 감소비율

= 27,646,799,000,000(원)×86.3%×60.1%×13.6%×9.8%×0.238
= 45,485,404,783원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

업무상
사고비율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직무스트레스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업무상
부상 빈도
감소비율

27,646,799,000,000원 86.3% 60.1% 13.6% 9.8% 0.238

➃ 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업무상 질병 감소효과: 13,136,896,390원

=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업무상 질병비율×20인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ㅇ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피로감소 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32.2%(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의 피로감소 효과
20.0%(B)를 차감한 값 12.2%(A-B)(’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ㅇ (입원 감소효과) 피로가 낮은 근로자 대비 높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율은 1.08～1.77배 증가, 중간 값인 1.43배 적용(’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산정 근거】

ㅇ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27,646,799,000,000원(’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업무상 사고 비율) ’20년 총 요양재해자수 108,379명 중 업무상
질병 요양자 14,816명을 제외한 93,563명으로 86.3%(’20년 산업재
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 규모별 근로자수 중 20인 이상
및 10～19인(6개 직종)의 근로자수 비율(11,400,717/18,974,513=60.1%)
적용(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ㅇ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 감소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직무스트레스 조절 효과 78.5%(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 68.7%(B)를 차감한 값 9.8%(A-B)(’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ㅇ (업무상 부상 빈도 감소비율) 직무스트레스 반응으로서 생리적 반응
으로 인한 부상빈도 증가는 0.257, 심리적 반응으로 인한 부상빈도 증
가는 0.218, 중간 값인 0.238 적용(직무스트레스 반응이 상해와 질병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08년 대한안전
경영과학회지)
*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므로 업무상 부상빈도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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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율×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직무
스트레스 감소효과(휴게시설 有)×업무상 질병감소효과

= 27,646,799,000,000(원)×13.7%×9.8%×0.433×60.1%×13.6%

= 13,136,896,390(원)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업무상
질병비율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율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직무스트레스
감소효과

(휴게시설 有)

업무상
질병
감소효과

27,646,799,000,000원 13.7% 60.1% 13.6% 9.8% 0.433

【산정 근거】

ㅇ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 ‘20년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
하여 경제적 손실은 27,646,799,000,000원(’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업무상 질병 비율) ’20년 총 요양재해자수 108,379명 중 업무상 질병
요양자 14,816명의 비율은 13.7%(’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 규모별 근로자수 중 20인 이상
및 10～19인(6개 직종)의 근로자수 비율(11,400,717/18,974,513=60.1%)
적용(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ㅇ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 감소효과)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의 직무스트레스 조절 효과 78.5%(A)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경
우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 68.7%(B)를 차감한 값 9.8%(A-B)(’21
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
용역, 고용노동부)

ㅇ (업무상 질병 감소효과) 생리적 반응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빈도 감
소는 0.433배(직무스트레스 반응이 상해와 질병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08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므로 업무상 질병빈도도 감소

□ 간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
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
업장의 사업주

활동제목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간접비용
비용항목 운영
비용 8,767,278,716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8,767,278,716)

근거설명
ㅇ 휴게시설 청소관리비용: 8,767,278,716원

 = 설치대상 사업장수×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연간 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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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사업장수 미설치
비율(%)

연간
관리비용(원) 합계

합계 170,028 8,767,278,716
➀ 20-49인(중앙값 35인) 113,256 8.3 531,576 4,996,946,231

➁ 50-99인(중앙값75인) 29,076 4.2 531,576 649,156,359

➂ 6개 직종(10인-19인) 27,696 21.2 531,576 3,121,176,126

* ① 20-49인:111,256(개소)×8.3%×531,576원=4,996,946,231

② 50-99인:29,076(개소)×4.2%×531,576원=649,156,359

③ 10인-19인(6개 직종):27,696(개소)×21.2%×531,576원=3,121,176,126

【산정 근거】
ㅇ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수)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규모별 사업장 수
(고용노동부, ‘20년)
- (10～19인의 6개 직종 사업장 수) 일부 직종이 업종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어 정확한 사업장의 수치의 산출이 불가하므로 6개
직종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10～19인)의 사업장 수로 집계(사업종
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 ’22년 고용노동부)

* 6개 직종에서 업종으로 전환 시 사업장수는 과대 집계 경향
(예) 사업서비스업에는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호 및 탐정,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등도 포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업종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업종별 사업장수)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경비원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서비스업

27,696개소돌봄서비스 종사원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택배원 ⇨ 택배업, 퀵서비스업

ㅇ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규모별 미설치 사업장 비율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ㅇ (연간 청소관리비용) 청소 및 환경미화원 연봉 25,516,000원(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의 ‘20.6월 기준)의 1일 10분 적용하여 연간 531,57
6원 적용(관리비용은 모든 면적에 동일 기준 적용)

□ 간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
로 전화상담원 등 6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
업장의 사업주

활동제목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간접편익

편익항목
프리젠티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휴게실 설치에 대한
WTP

편익 414,878,296,751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일을 하는 행위(프리젠
티즘)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 + ➁ 근로자들이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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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불 용의가 있는 비용(WTP,
휴게시설이 없음으로 인한 불편 해소 비
용)(36,310,374,719+378,567,922,032)

근거설명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 전제

➀ 프리젠티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 36,310,374,719원

↳ 프리젠티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하는 행위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프리젠티즘 비율×연간 프리젠티

즘 일수×일급여×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 11,400,717명×17.2%×1.75일×147,280원×13.6%

= 36,310,374,719(원)

20인이상사업장
근로자수

프리젠티즘
비율

연간 프리젠티즘
일수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11,400,717명 17.2% 1.75일 147,280원 13.6%

【프리젠티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 산정 통계자료】

ㅇ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규모별 사업장 수 중 20인 이상 사업
장의 근로자수 11,036,699명과 6개 직종(10-19인) 364,018명을 합산한
11,400,717명(‘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프리젠티즘 비율 및 프리젠티즘 연간 일수) 몸이 아픈데도 불구
하고 나와서 일한 적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17.2%, 이로 인한 연간
근무일수는 1.75일(‘17년 근로환경조사, 고용노동부)

ㅇ (임금근로자 일 정액급여) 시간당 정액급여는 18,410원로 일 급여는
147,280원(시간당 급여×8시간>(‘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ㅇ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➁ 휴게실 설치에 대한 WTP 산출: 378,567,922,032원
   ↳ WTP(지불용의접근법) :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으로 인하여 휴게시설

을 설치할 경우 직원들이 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려는가를 파악

(직원들이 휴게시설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편감을 비용으로 산출)

=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휴게시설 없을 경우 WTP 평균 비

용×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 11,400,717명×244,159원×13.6%

= 378,567,922,032(원)

20인이상사업장근로자수 WTP 평균비용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11,400,717명 244,159원 13.6%

【WTP 산정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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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규모별 사업장 수 중 20인 이상 사업
장의 근로자수 11,036,699명과 6개 직종(10-19인) 364,018명을 합산한
11,400,717명(‘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ㅇ (WTP) 근로자들이 휴게실 설치에 지불하려는 용의가 있는 비용으로
244,159원(’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
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ㅇ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비율) 휴게시설 설치·관리실태조사의
13.6% 적용(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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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2.규제조문 [별표3]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사업의 규모, 위험도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 일부 업종은 고위험으로 인해 재해율이 높음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낮아, 고위험 업종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21.4.22. 평택항에서 발생한 망 이선호 군 사망사고 이후 추진한 ’21.7.5. 관계부처 합

동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 포함

7.규제내용

○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

고업’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기준 강화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장의

사업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3,294.23 89,218.09 -75,923.86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 1 .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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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2 . 일 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3,294.23 0 1,6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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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
자 수

안전관리
자의수

안전관리
자의
선임방법

1∼2. (생
략)

<신 설>

3.∼19.(생
략 )

<신 설>

20. (생략)

21. 해체,
선 별
및 원
료 재
생업

<신 설>

22.∼23.
(생 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미만

1명 이상 (생 략)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2명 이상 (생 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
자 수

안전관리
자의수

안전관리
자의
선임방법

1∼2.(현행
과같음)

3.섬유제
품 제
조 업 ;
의 복
제외

4 .∼ 2 0 .
(현행과
같음)

21. 산업
용 기
계 및
장 비
수리업

22. (현행
과 같
음)

23. 폐기
물 수
집, 운
반, 처
리----
---

24. 환경
정 화
및 복
원업

25.∼26.
( 현 행
과 같
음)

-------
-------
-------

------- ( 현행과
같음)

-------
-------

-------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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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24. (생략)

25. 제2
호부터
제19호
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생략)

27. 수도,
하 수
및 폐
기 물
처 리 ,
원 료
재생업
(제2 1
호 에
해당하
는 사
업 은
제외한
다)

28. 운수
및 창
고업

29.∼45.
(생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미만
(이하 생
략)

1명 이상 (생 략)

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2명 이상 (생 략)

46. (생략) (생 략) (생 략) (생 략)

2 7 . 운수
및 창
고업

28. (현행
과 같
음)

29. ----
- - - -
제21호
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30. (현행
과 같
음)

31. ----
-----
-----
-----
-----
-----
- - - -
제 2 3
호, 제
24호에
-----
-----
-----
--

<삭 제>

32.∼48.
(현행과
같음)

-------
-------
-------
(이하 생
략)

------- ( 현행과
같음)

-------
-------
--

------- ( 현행과
같음)

49. (현행
과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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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일부 업종은 사고성 재해율,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고위험 업종과

동일하게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할 필요

   * (규모별 선임) 50인 이상 규모 1명(공통) → ①500인 이상 2명(고위험), ②1,000명이상 2명(저위험)

구분(50인 이상) 사고사망만인율
(’17~’20년)

사고재해율
(’17~’20년)

전체 업종 0.25 0.2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39 0.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23 0.2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21 0.96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87 0.82

운수 및 창고업 0.66 0.28

○ 특히, 망 이선호군 사망사고가 발생(’21.4.22.)한 항만하역(운수 및 창고업)은
작업강도가 높고 재해강도도 높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고위험

업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관계부처 합동 항만안전 특별대책, ’21.7.5.)

   * 지게차·크레인 등 하역운반기계(사망사고 기인물 1위) 사용, 24시간 교대근무 등 업무 

환경이 열악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고위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

규제대안1
대안명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내용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고위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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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산재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은 업종(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사고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 규모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 산재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은 업종(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으로서 규모가 상당(상시근로자 500명 이상)한 경우

-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대안1을 선택

 ○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운수 및 창고업 등 

사업주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미발생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어려움

규제대안1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발생

규제대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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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및 창고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 산업재해예방에

집중할 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 규제를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그 수단이
비례적으로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기준을 적용하므로 피규제자간의

경쟁요인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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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규제이므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독일) 사업장 업종별 위험도,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투입해야 하는

연간 안전관리 업무 시간을 규정

구분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근로시간
(시간/연·명)

2.5 1.5 0.5

사업분류
(예시)

임업, 벌목, 석탄, 
갈탄, 석유 추출, 

천연 가스의 추출, 
광석 철광석 광산, 
비철 금속, 건물 
건설, 철도 건설, 

교량 및 터널 건설, 
파운드리 제조, 

콘크리트 생산 등 

혼합농업, 수상운송, 
자동차의 유지 보수 
및 수리, 가구제조,  

악기제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도로 청소, 
공작기계의 제조,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출판업,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건물의 일반 청소, 

자동차 및 엔진 제조, 
신발의 제조 등

     *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은 그룹 2에 해당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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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에서 특정 설비를 보유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3,294.23백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안전

관리자 선임 수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규제대안 1 :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294.23 13,294.23
간접 89,218.09 -89,218.09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3,294.23 89,218.09 -75,923.86
기업순비용 13,294.23 연간균등순비용 1,607.75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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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사누리 전산자료를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규제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합동 항만안전 특별대책(’21.7.5.)

ㅇ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21.9월~’21.12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규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도

3. 종합결론

ㅇ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으로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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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294.23 13,294.23
간접 89,218.09 -89,218.09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3,294.23 89,218.09 -75,923.86
기업순비용 13,294.23 연간균등순비용 1,607.75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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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섬유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장 등
활동제목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항목 노동
비용 13,294,230,60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안전관리자 1명 추가 선임 X 연간 인건비(원) X 대상 사업장
수(38280000*42)

근거설명

ㅇ (사업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사업체 수(2019년 기준)에 따라
근로자 수 규모별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대상 사업체 수 파악

구분(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수(개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

운수 및 창고업 41

ㅇ (인건비) 2021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1인당 평균 연봉
38,280,000원으로 계산

→ 42명 × 38,280,000원 = 1,607,760,000원

□ 간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섬유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장 등
활동제목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편익항목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
편익 89,218,099,55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1인당 산재보상평균지급금액 X 재해자수 감소 X 5(하인리히
직·간접손실액 산식 적용)(55332000*39*5)

근거설명
ㅇ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따라 피규제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효과가 기대
- 산업재해 감소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 기계파손 등의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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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작업중지에 따른 생산량 손실, 재해발생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 등 기업의 손실비용의 절감을 편익으로 산정

【산식】
ㅇ 1인당 산재보상평균지급금액 × 재해자수 감소 × 5
= 55,332천원 × 39명 × 5(하인리히 산식 적용 직·간접손실액)
= 10,789,740,000원

※ 2020년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라 산출
1) 1인당 산재보상평균지급금액 = 55,332천원(=A/B)*

* 2020년도 산재보험급여 지금액 = 5,996,819,000천원(A)
2020년도 재해자수 = 108,379명(B)

2) 2020년 근로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운수 및 창고업 등의
재해자 수는 193명이며,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율*은
20.6%로, 재해자 수 39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산업안전
보건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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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등 강화

2.규제조문 [별표 18]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22.1.27.~)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이

를 위한 예산 편성‧집행 등 준수의무를 규정

→ 기술지도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통

보 필요

□ 기술지도 수행기준 일부 부재

◦ 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권고를 미

이행한 경우 조치사항, 계약체결 후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등

부재

→ 지도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보완·정비

7.규제내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기준 변경(별표18)

기술지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건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

보하도록 하며,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업주 및 종사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업안전보건법 상
민간전문기관

약 200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본사 경영책임자의 산재예방 조치 유도

◦ 도급인이 소속한 본사 경영책임자에게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여 본사 차원의 산재예방 조치 유도

□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방법 명확화

◦ 기술지도 참여 주체별(발주자, 도급인, 지도기관) 계약 및 지도수

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지도의 효과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 42 -

주요내용

1 1 .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 2 . 일 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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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

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나. (생 략)

1. --------------------------

-------------

--------------------- 법 제

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

라 -----------------------

--------------------------

--------------------------

-----------.

가.∼나. (현행과 같음)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

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

급인은 제외한다)은 ---------

-------------------------

----------------- 체결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

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

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

나.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

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

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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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제외한다)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 계약에 관

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

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

인(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게 법 제7

2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다.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

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

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현장에 가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조치하여

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은 해

당 건설공사 현장에 그 증명서

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

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

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

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

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삭 제 >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생 략)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생 략)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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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

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

-----------------------.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

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

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

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

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

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4. ----------------

가. ----------------------

1) ------------------------

--------------「산업안전보

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권고를 받

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

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

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

을 고려해야 한다.

2) -----------------------

건설공사도급인의 권고 이행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

사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

용노동관서 및 건설공사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

서 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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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사고유형별 예방대책,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하

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 신 설 >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담

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

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

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야 한다.

나. ------------의 관리

1) ----------------------

기술지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

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

다.

2) -----------------------

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안

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확인

을 받아야 한다.

< 신 설 > 3)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한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분기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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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

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

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에 따른 기술

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

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 동

안 보존해야 한다.

5. ----------------------

--------------------------

--------------------------

--------------------------

-----------------계약 종료

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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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

상 건설공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보건확보 의무가 부과됨

- 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산재예방 지도조치를 실시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

도기관)이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지도기관이 현장에 대한 지도실시 후 현장에만 결

과통보하고 전산입력

기술지도의 구체적인 계약 및 지도 절차 미수립

규제대안1

대안명 기술지도 명확화

내용

지도결과를 사업장 소속 본사 경영책임자에게도 

송부

기술지도의 구체적인 계약 및 지도 절차 등 마령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중소형 건설현장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
법에 따른 체게이행 어려움
지도기관의 정량화된 지도절차가 없어 기관
별 지도수준 차이발생

규제대안1
중소건설현장 경영책임자의 적극
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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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중소건설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에 해당 규모현장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는 지도기관의 구체적인 지도절차 규율이 필요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주체인 본사 경영책임자의 실효성 있는 안전

보건조치를 위해서는 현장의 지도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므로

해당 규제의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은 충분함

o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50
억 이상 120억 중소건설현장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는

지도기관의 지도결과를 경영책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

요가 있으며,
- 중소건설현장의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체계가 정립

되지 않은 지도기관의 지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o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중소 건설현장의 산재예방효과
증대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지도기관 ’22.3.4 서울 지도기관 간담회

지도결과 본사
통보 및 지도
절차 수립제도 
신설안내

지도기관의 체계적인 지도요건 마
련으로 지도품질 강화

규제대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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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현재 운영중인 지도기관의 시루지도 제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을

보완하고, 지도결과를 본사에 추가로 공유하는 내용에 한정한 규제

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o 현재 운영중인 지도기관의 산재예방 지도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하

고, 작성한 지도결과를 단순히 본사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와 관계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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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설정 여부

o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는 내용으로 일몰설정 대상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관련한 유사제도는 해외에 미존제

o 타법사례

- 유사사례 부존재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기술지도 명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규제대안 1 : 기술지도 명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 52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 기술지도 집행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며

- 본사 및 정부에 통보하는 사안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도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여부와는 관계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사안으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 있으며,

- 해당 지도기관의 행정적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규제에 해당

되므로 규제 이행의 집행 가능성은 충분함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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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평가계획

- 매년 지도기관의 우수 기술지도 사안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중

에 있음

3. 종합결론

- 단순히 건설현장 단위로 실시하고 건설현장 사업주에게만 제공되

던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를 본사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공유하

여 본사차원의 산재예방 조치를 유도하고

- 기술지도 참여주체별(발주자, 도급인, 지도기관) 계약 및 지도수행

방법을 명확히 하여 기술지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원 미만 중소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도움

이 되며, 지도기관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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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기술지도 명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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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기술지도 명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활동제목
지도결과 본사 경영책임자 통보 및 지도방법의 구체적 기준
명확화

비용항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운영활동 명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결과 본사통보

- 지도 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사로 통보하는 경우로 비용
발생은 우편물 발송비용 정도로 적은 규제비용이 추가되며
E-Mail 활용 시 직접적인 우편비용도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기관별로 수주하는 지도계약 수가 달라 구체적 발
생비용 추산에 어려움

2. 건설공사도급인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
동부 및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할 의무 신설

-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및 건
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하는 행정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SNS, E-mail 등 사용 시 실제 발생비용은 크지않음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담당자가 최근 사
망사고사례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실시할 의무 신설

- 현재도 기술지도기관은 매15일마다 지도를 실시하면서 기
본적인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고사
례 등은 SNS를 통해 매 사고발생 시 마다 정부에서 제공
하고 있어 실제 규제비용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이 작성한 결과보고
서를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확인받을
의무

- 현행 기준(시행령 별표18 제4호제나목1))에서 이미 기술지도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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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한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분기 1회 이상 결과보고
서를 송부할 의무

- 기술지도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건설공사도급인 소속
본사에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비용정도만 발생하며,
E-mail 등을 활용 시에는 E-mail 작성에 따른 행정적 소
요 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②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건설공사 근로자
활동제목 산재예방 효과 증대에 따른 편익발생
편익항목 산재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 등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감소
함에 따라 치료 등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감소 등 편익발생

③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건설공사도급인
활동제목 산재 감소에 따른 편익
편익항목 산재감소로 인한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산재발생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산재발생 시 발생이 예상되
는 각종 규제(사법처리, 과태료, 작업중지)의 집행가능성 감소

④정부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산재예방에 따른 편익
편익항목 산재보상보험금 등 산재비용 집행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산재발생 가능성 감소로 정부의 산재보험금 지출 감소 등 편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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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기준 강화

2.규제조문 [별표 28]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광주 학동 붕괴사고(‘21.6월)와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의 전문성 및 부실 작업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

선 요구 발생

○ 현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인력 없이도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이 가능하여 무분별한 등록이 만연

- 석면해체 작업 건수는 ’10년 1만 4천 건 대비 ’20년 2만 건으로

1.4배 증가한데 반하여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업체는 ’10년

1,557개에서 ’20년 3,717개로 2.4배 증가

- 이에 따른 시장 과포화로 업체 수 대비 작업건수 감소(’10년 9.0

건/개소 → ’20년 5.5건/개소)로 과당경쟁(저가수주)이 야기되어

부실 작업 발생

7.규제내용

○ 현재 석면해체업의 인력기준은 ➊자격자 1명과 ➋경력자 1명을

전담자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 ➊자격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 또는 환경안전보건 분야 자격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전담자로 두고

- ➋경력자는 공업계고 이상의 학력에 토목·건축 분야 2년 이상 실

무 경력자 1명 이상을 전담자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석면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➊자격자는 환경안전보건 분야 자격자 1명 이상으로 하고

- ➋경력자는 ‘토목건축 분야 자격자’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으로 변경 하고자 함
   * 현행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 특별한 산업보건 전문성을 갖추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음으로 실무경력자로 규제 완화

※ (유예 사항) 단, 현재 나, 다 인력으로만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안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례 부여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석면해체제거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석면해체제거업자 3,858개사

9.도입목표 및 ○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를 전담자로 두도록 하여 석면해체 작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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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문성을 제고하여 석면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 1 .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 2 . 일 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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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

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

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

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

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

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의 자격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

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

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

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

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

상의 자격을 갖추고 -----------

----------------------------

----------------------------

-----------------------

<삭 제>

<삭 제>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

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

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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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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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광주 학동 붕괴사고(‘21.6월)와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

해체작업‘)의 전문성 및 부실 작업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발생

* ▸ ’21.6.24.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中), “광주 학동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 폐슬레이트로 인해 노동자, 광주 시민 건강 우려”

*▸ ’21.6.30. 강은미 의원, 광주 사고로 본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 中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공사 비용 삭감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흡

등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 (문제점) 현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인력 없이도 석면해체업

등록이 가능하여 석면해체업체의 무분별한 등록이 만연

- 석면해체 작업 건수는 ’10년 1만4천건 대비 ’20년 2만건으로 1.4배

증가한데 반하여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업체는 ’10년 1,557개에서

’20년 3,717개로 2.4배 증가

- 이에 따른 시장 과포화로 업체 수 대비 작업건수 감소(’10년 9.0건/

개소 → ’20년 5.5건/개소)로 과당경쟁(저가수주)*이 야기되어 부실 작업 발생

* 관급공사(학교석면해체 등) 4~6만원/㎡, 민간공사 2만원/㎡ 저가수주 경향

(’21.8.20. 간담회)

□ 개정 필요성

ㅇ현행 전담자 자격 기준에 산업안전보건 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

중 1인 이상이면 가능하나,

-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여

-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중 1인 이상으로 인력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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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행유지안

대안명 석면해체제거업자 관리 감독 강화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 작업중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 강화

규제대안1

대안명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내용

- ➊‘산업안전보건 자격자’ 1명 이상을 석면해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 ➋‘토목건축 분야 자격자’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또한 석면해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토목건축분야 자격자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 강화(기존 18시간→변경 26시간)

내용
- 토목·건축분야 자격자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의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을 강화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제제거 제도에 대한 온라
인 간담회(21.8.20) 및 대면 간
담회(22.4.14)를 통해 석면해체

우려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최소화

석면해체업체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
지지 않아 효과 불확실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감독 인력 소요 많음

규제대안1
석면해체업체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두어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과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 발생

규제대안2
기존 인력구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저하
교육을 위한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
되겠지만, 이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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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를 포함

하도록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경우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상 위험이 인정

ㅇ 석면해체제거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엄격한 안전
보건관리가 필수적임

- 그럼에도 현재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와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축 해체 작업에 익숙한 토
목건축분야 자격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인력기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보호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를 채용하도록 규정
- 또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의 인건비가 토목·건축 분야 기술자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없는 상황임으로,

규제대안1을 선택함

ㅇ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기본 인력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을 방지하여 직업성 암
등을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제거업자의 의견 수렴
-안전보건 자격자를 필수 인력
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
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인정하
나 비자격자가 대부분인 현실상 
유예제도 등 보완책 필요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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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해체제거 업체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인력기준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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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규제대안 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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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발암성 물질인 석면을 취급하는 석면해체·제거업에서 기본인력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규정하는 것은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기 때문에 석면해체·

제거업체의 반대 명분이 없으며,

- 현재 운영 중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퇴사 전에는

현재 인력기준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고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 및

현재 인력의 퇴사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피규제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도 석면해체·

제거업체의 인력 요건 등을 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
로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 요건 확인 시, 추가 재정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집행이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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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과

ㅇ 광주 학동 붕괴사고(‘21.6월)와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문성

및 부실 작업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발생

* ▸ ’21.6.24.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中), “광주 학동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 폐슬레이트로 인해 노동자, 광주 시민 건강 우려”

*▸ ’21.6.30. 강은미 의원, 광주 사고로 본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 中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공사 비용 삭감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흡

등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ㅇ 이에 따라 관계부처(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광주 학동 사고 후속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안) 마련(21.11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당 없음

3. 종합결론

ㅇ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인력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또는 토목·

건축 분야 자격자 1인에서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1인을 전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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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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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석면해체·제거업자
활동제목 석면해체제거업 인력 기준 강화
비용항목 노동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현행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은 전담자 2명을 두어야
하며, 이 중 1명은 ①토목건축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산업
안전보건 기술자격자가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며

- 다른 1명은 ②공업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로서 토목·
건축분야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임

ㅇ 이번 개정에서는 전담자 1명을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로
한정하고 다른 한명을 토목·건축 분야 자격자 또는 실무
경력자 중 한 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즉,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토목·
건축 분야 기술자나 산업안전보건 기술자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해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 기술자 1명을 채용하도
록 하는 것으로

- 21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
에 비하여 토목건축분야 기술자의 인건비가 더 높기 때
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21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구분 건설(토목 등) 기타(산업안전 등)
특급기술자 308,530 292,190
고급기술자 253,985 247,580
중급기술자 231,775 204,917

(출처: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21.12.6)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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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석면해체제거업 인력 기준 강화
편익항목 산업재해 감소에 따른 간접 손실액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산업재해 감소로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산재보험료 감소액,
정부 및 피규제자의 재해손실비용, 부실한 석면해체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국민의 불안감 해소 등과 같은
편익이 발생하나, 기업별로 각기 다른 비용을 일률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이를 정량화하기는 곤란


